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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금의 지급기준(제158조 관련)

부정행위 포상기준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

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

을 받은 행위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

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

액. 다만,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

고,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

각각 3,000만원으로 한다.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

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

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

액. 다만,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

고,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

500만원으로 하되, 피보험자와 사업주

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5,000만원으로 

한다. 
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

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

등을 지급받은 행위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

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

액. 다만,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

고,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

만원으로 한다.


